
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[별표 1의2] <신설 2025. 2. 25.>

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최저가입금액 또는

최소적립금액의 기준(제42조의11제1항제3호다목 관련)

구분 최저가입금액 또는 최소적립금액

중계전문기관 및

일반전문기관

10억원. 다만, 제42조의10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

제42조의11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

표 1의4에 따른 최저가입금액(최소적립금액)으로 한다.

특수전문기관

10억원. 다만, 제42조의10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

제42조의11제2항 각 호(제1호의 경우에는 진료 목적으로 보

건의료전송정보를 전송받는 경우에 한정한다)에 해당하는

경우에는 별표 1의4에 따른 최저가입금액(최소적립금액)으

로 한다.

비고

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 보험 또는 공제 가입과 준비금 적립을 병행하는 경우에

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과 준비금 적립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위 표에서 정한

최저가입금액 또는 최소적립금액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.


